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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관원 질의(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단열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등) 회신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9945(2021. 5. 14.)호 관련입니다.

 
2. 귀 기관에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

시기 바랍니다.
 
□ 질의사항
 
 ㅇ (1)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는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제2조 

제1항과 관련한 적정 단열재 사용 증빙자료(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)를 제출
받아야 하는지 여부 (2)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,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 또는 
건축사의 확인에 따라 적정 단열재 사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

 
□ 검토결과
 
 ㅇ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등의 에

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동기준 동조제1호에 따라 거실의 외
벽,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,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, 바닥난방
을 하는 층간 바닥,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[별표1]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[별표3]
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 때, [별표1] 건축물부위의 열관류
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제6조제1호 라목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
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
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합니다.(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
도는 20±5℃로 함)

 
 ㅇ「건축법」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허가 

또는 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
여야 하므로 단열재 시공에 대하여 상기 설계기준과 관련한 설계도서 및 서류 등
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이 때 필요한 서류 등은 허가권자에 판
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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